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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등을 정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34961호)이 '24.10.25일 공포 되어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시·

도에서는 개정 내용을 관할 시·군·구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하여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주요내용 및 Q&A).

      2. 대통령령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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